
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

1. 개정사유

  ‘산학협력단 자산 미등재’관련 교육부 종합감사 후속조치로, 자산관리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

2. 주요 개정내용

   제5조 조항 일부 수정

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제·개정(안)작성 비 고

제5조(소모품) 제5조(소모품)

① 소모품은 일정기간 사용으로 그 원형이 
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및 다른 물
품의 구성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품 또는 
물품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
다.
 1. 기계기구나 집기 중 개별 취득가액이 
10만원 미만인 물품
 2. 부품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는 설비물
(방열기, 전기온수기, 화이트보드, 스크린, 
게시판, 보안용 카메라 등)
 3. 사용상 이동이 빈번하거나 용이하여 
자산관리에 무리가 있는 물품(마이크, 헤드
셋, 선풍기, 보면대, 이동식 화이트보드, 가
습기, 파티션, 영선용 공구, SSD, HDD 
등)
 4. 소모성 시제품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관리하는 
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액과 관
계없이 기계기구나 집기로 분류하여 등재 
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① 소모품은 일정기간 사용으로 그 원형이 
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및 다른 물
품의 구성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품 또는 
물품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
다.
 1. 기계기구나 집기 중 개별 취득가액이 
10만원 미만인 물품
 2. 부품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는 설비물
(방열기, 전기온수기, 화이트보드, 스크린, 
게시판, 보안용 카메라 등)
 3. 사용상 이동이 빈번하거나 용이하여 
자산관리에 무리가 있는 물품(마이크, 헤드
셋, 선풍기, 보면대, 이동식 화이트보드, 가
습기, 파티션, 영선용 공구, SSD, HDD 
등)
 4. 소모성 시제품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100만
원 이상인 경우 기계기구나 집기로 분류하
여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·개정(안)작성:
자산관리 대상에 
대한 구체적 기
준 마련

(신 설) 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
